
1.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2조에�의거�북구�건축주택과-48162호(2019.�11.�28)로�분양신고
■�위치�:�대구광역시�북구�고성동1가�104-21번지�일원
■�규모�:�지하�1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총�37호실)�및�부속용도의�공용면적
■�용도�:�근린생활시설
■�공급내역  [단위 : ㎡ / 원]

구
분

호실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금액(원)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층

101호 61.6050 68.7025 130.3075 16.6514 197,325,000 298,977,273 29,897,727 526,200,000

102호 42.4472 47.3374 89.7846 11.4731 143,587,500 217,556,818 21,755,682 382,900,000

103호 40.8330 45.5374 86.3704 11.0368 142,537,500 215,965,909 21,596,591 380,100,000

104호 51.2329 57.1354 108.3683 13.8478 184,387,500 279,375,000 27,937,500 491,700,000

105호 54.3772 60.6419 115.0191 14.6977 195,675,000 296,477,273 29,647,727 521,800,000

106호 47.5729 53.0538 100.6267 12.8586 183,187,500 277,556,818 27,755,682 488,500,000

107호 42.3345 47.2117 89.5462 11.4427 167,587,500 253,920,455 25,392,045 446,900,000

108호 48.8068 54.4297 103.2365 13.1921 187,950,000 284,772,727 28,477,273 501,200,000

109호 39.8998 44.4965 84.3963 10.7846 147,900,000 224,090,909 22,409,091 394,400,000

110호 57.8250 64.4871 122.3121 15.6296 208,087,500 315,284,091 31,528,409 554,900,000

111호 30.1000 33.5678 63.6678 8.1358 122,400,000 185,454,545 18,545,455 326,400,000

112호 28.0000 31.2257 59.2257 7.5682 112,837,500 170,965,909 17,096,591 300,900,000 

113호 28.3500 31.6161 59.9661 7.6628 112,237,500 170,056,818 17,005,682 299,300,000 

114호 27.9812 31.2048 59.1860 7.5631 110,775,000 167,840,909 16,784,091 295,400,000 

115호 30.3875 33.8883 64.2758 8.2135 109,350,000 165,681,818 16,568,182 291,600,000 

116호 33.5750 37.4430 71.0180 9.0750 120,825,000 183,068,182 18,306,818 322,200,000 

117호 34.0000 37.9171 71.9171 9.1899 122,362,500 185,397,727 18,539,773 326,300,000

118호 34.0000 37.9171 71.9171 9.1899 122,362,500 185,397,727 18,539,773 326,300,000

119호 34.8500 38.8650 73.7150 9.4197 121,650,000 184,318,182 18,431,818 324,400,000

120호 35.2750 39.3389 74.6139 9.5345 116,775,000 176,931,818 17,693,182 311,400,000

121호 34.0000 37.9171 71.9171 9.1899 115,012,500 174,261,364 17,426,136 306,700,000

122호 34.0000 37.9171 71.9171 9.1899 115,012,500 174,261,364 17,426,136 306,700,000

123호 34.0000 37.9171 71.9171 9.1899 115,012,500 174,261,364 17,426,136 306,700,000

124호 44.0691 49.1461 93.2152 11.9115 130,050,000 197,045,455 19,704,545 346,800,000

2층

201호 76.2011 130.8581 207.0592 20.5966 117,412,500 177,897,727 17,789,773 313,100,000

202호 38.5930 66.2745 104.8675 10.4314 59,475,000 90,113,636 9,011,364 158,600,000

203호 48.3769 83.0762 131.4531 13.0759 77,512,500 117,443,182 11,744,318 206,700,000

204호 56.7225 97.4079 154.1304 15.3316 91,762,500 139,034,091 13,903,409 244,700,000

205호 66.6706 114.4914 181.1620 18.0206 104,775,000 158,750,000 15,875,000 279,400,000

206호 66.5986 114.3679 180.9665 18.0011 103,650,000 157,045,455 15,704,545 276,400,000

207호 48.3258 82.9885 131.3143 13.0621 76,687,500 116,193,182 11,619,318 204,500,000

208호 62.2422 106.8868 169.1290 16.8236 97,837,500 148,238,636 14,823,864 260,900,000

209호 40.0150 68.7165 108.7315 10.8157 61,650,000 93,409,091 9,340,909 164,400,000

210호 42.4000 72.8122 115.2122 11.4604 62,062,500 94,034,091 9,403,409 165,500,000

211호 51.1450 87.8298 138.9748 13.8241 79,612,500 120,625,000 12,062,500 212,300,000

212호 60.9400 104.6505 165.5905 16.4716 87,337,500 132,329,545 13,232,955 232,900,000

213호 36.7400 63.0924 99.8324 9.9305 52,650,000 79,772,727 7,977,273 140,400,000

※ 상기 면적표는 건축물 중심선 기준으로 내부 벽체구조물, 마감재에 따라 실면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급방법 및 일정
■�공급방법�:�내정가공개�경쟁입찰

※ 입찰은 경우에 따라 2개점포 이상씩 묶어서 경쟁입찰 할 수 있으며, 해당 호실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이를 수인한 것
으로 간주함.

■�층별�공급일정�및�장소
(1)  점포별 내정가 공개 경쟁입찰 : 201동 지상 1층 24개 호실 및 지상 2층 13개 호실

구분� 일시 구비서류�(공급일�이후�발급분에�한함) 장소

입찰등록
신청접수

2019.12.03(화)
(10:00~13:00)

- 입찰참가 신청서(당사 소정양식)
- 입찰보증금 1,000만원(입찰보증금 입금 영수증 지참)
- 도장, 신분증, 환불 통장사본(유찰자 환불용)

※ 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구역 
오페라 W 
주택전시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입찰
2019.12.03(화)

(14:00)
※ 입찰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

2019.12.03.(화)
(입찰종료후)

~ 
2019.12.04.(수)
(10:00~16:00)

- 입찰등록 접수증, 입찰보증금 영수증
-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법인 및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신청시(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1부(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구역 
오페라 W 
주택전시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유찰자
환불

계약일로부터 
20영업일 내

- 은행영업일 온라인 입금
(무통장입금으로 인한 온라인 입금시 환불 소요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유찰자 환불시 신청금에 대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입찰방법
①  입찰장소에 비치 된 입찰등록신청서 작성 및 입찰신청 보증금(호실별 1,000만원) 납부.
②  입찰금액은 십만원 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십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2)  낙찰자 결정
①  호실별 내정가격 이상의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최고가 응찰자 2인 이상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해당자 공개추첨으로 결정함)
②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회사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③  입찰 신청기간내 미신청 호실 및 낙찰무효 호실은 임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함.
④  입찰신청 보증금(1,000만원)은 낙찰 후 계약체결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될 수 있음.
⑤  낙찰자가 계약체결일시에 미계약시(계약포기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⑥  투찰 이후 호실변경 또는 투찰금액의 변경 등 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3)  계약조건 :  낙찰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아닐 시 낙찰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위약벌금으로 당사에  
귀속됨. 

4)  유찰 및 미계약 호실 발생시 당사에서 개별호실별 임의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3.  계약안내
1)  계약일자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9.12.03.(화)(입찰종료후) ~  2019.12.04(수)(10:00~16:00)
■ 계약체결 장소 :  대구역 오페라 W 주택전시관 (문의전화 : 053-752-9600)
■계약금 납부 :  기 납부한 보증금(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잔여계약금(공급금액의 10%-보증금)은 

계약체결 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점포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
에서는 수납하지 않음.

2)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
체결시

1. 신청 접수(영수)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상가 계약용) 및 인감도장
2.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3.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1. 신청서 접수(영수)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 1부(용도 : 상가 계약용)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
사항 이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위임용) 1부
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분양사무실 양식 비치)
3.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
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
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4.  분양금 납부시기 및 방법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분양계약서 지정일 또는 잔금은 별도 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점포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참조)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구분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

(입점지정일)계약시� 1차(2020.�06.�20) 2차(2021.�10.�20) 3차(2022.�08.�20)

납부금액 분양금액의 10 % 분양금액의 10 % 분양금액의 10 % 분양금액의 10 % 분양금액의 60 %

-  공급금액은 아래의 지정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아니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은행 113-2012-5852-04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상기 분양계좌의 예금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회사로서, 수납 분양대금으로 본 사업의 준공 시
까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지급 업무만을 담당하며 기타사항[인·허가, 시공, 준공, 분양(분양광고 내용 포함) 등]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함.

5.  중도금대출
■ 당사는 총 공급금액의 30% (공급금액 또는 낙찰금액)에 대하여 대출 알선할 예정이며, 당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

도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최초입점지정일 직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합니다. 최초 입점지정일부터 발생하는 대출금
액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신청 시 소요되는 기타 제반비용(인지대, 
수수료 등)은 모두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법률의 변경이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변경, 대출상
품의 종류, 개인신용도 등의 사유로 대출조건,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분양
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
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 포함)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금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
니다.(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6.  유의사항
1)��입점예정일�:�2023년�05월(구체적인�입점일자는�추후�개별�통보함)

※  입점지정일은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정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
용되지 않습니다.

2)�유의사항
■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각까지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을 완료 하여야하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낙찰자가 미계약한 호실 및 미분양 호실은 당사가 임의로 공급합니다.
■ 공급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

속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도면, 이미지는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상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입점시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신청자는 분양공고, 호실용도, 현장여건, 상가계약서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 공급공고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신청

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에 대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 확인은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

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추후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에 대한 인허가(영업허가, 등록, 신고 등)와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낙찰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의원 등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종은 관할기관에서 점포의 최소면적, 등록 및 인허가 사항 등 제반사항을 확인

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입점시 및 입점후의 업종중복에 대하여서는 입점자 상

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공급받는 자는 입점지정 최초일까지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하며, 입점

지정최초일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관리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합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당사에서 준공 받은 상태대로 인수하여야 하며, 점포의 칸막이, 진열대 간판 등 추가되는 시설은 낙

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상가 간판은 입점자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경관계획 및 상가 자치관리규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가 운영에 필요한 별도 시설물(에어컨, 어닝 등) 설치로 인한 이용고객,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등은 

입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도서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상가의 영업

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아파트 단지내 시설 이외에 외부시설의 변경 등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개별호실 내부시설공사는 준공 및 잔

금이 완납된 이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변에 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진입도로에서의 접근성으로 인해 점포간에 바닥단차가 형성이 될수 있으며, 추후 본 공사시 

도로레벨과 아파트 단지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위 표시 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본 상가의 개별 점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수분양자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할 또는 병합하

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수분양자는 이를 안내받고 인지한 후 입찰 및 신청에 참여하였으며 계약시에는 이를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은 대지로서, 공동주택 대지내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고,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
택 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대한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상가동 환경개선을 위한 지붕디자인, 색채 및 외부경관 등에 대한 사항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
습니다.

■ 상가 전면에 설치될 수 있는 도로 안전휀스는 공공시설물로서 임의로 철거, 절단,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상가 
접근성에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단지 남측 도로변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소음, 야간눈부심,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를 받

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변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추후 방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종류(방음벽, 완충
녹지 등), 설치 위치 및 형태 등은 관련기관과 인·허가관청 협의과정 중 미설치·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음시설 등의 설치가 예상되는 곳과 인접한 호실은 사전에 충분한 확인 후에 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
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근린생활시설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 및 오피스텔과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 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 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서측 20M 계획도로에 면하여 101동/106동 하부, 북측 28M 계획도로에 면하여 104동. 105동. 106동 하부에 

위치해 있으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서측 오피스텔 출입구를 통한 지하1층에 총 27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동선은 아파트 차량

동선과 분리되어 별도로 사용됨.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은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근린생활
시설 소유자 및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3)��점포별�시설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고시원 등은 불가함)
※ 근린생활시설로 입점하는 경우 당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건축물 용도를 지정하여야하며, 그 외 용도변경은 입점자 

책임으로 하여야 함.

4)�점포관련�사항
■ 일부 호실 내에는 사업승인도서에 따라 기둥이 설치될 수 있으니, 공급신청 및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의 출입구 및 주변에는 소방, 급수, 전기, 조경 등 공용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임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당 상가는 아파트 동과 인접하여 있어, 점포 운영에 따른 소음, 냄새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각종 민원이 제기될 수 있

으며, 이는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각 호실의 내부 바닥 마감은 사업승인도서 상 시멘트 모르타르 위 비닐계 타일로, 내부 천정은 텍스마감으로 규정되어 있

으며, 입점자의 업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 및 허가를 거쳐 바닥 및 천정 마감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수인(동의)하는 
조건으로 공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호실의 전기·수도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계약전에 사업주체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
는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며, 추후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점포 내 별도의 환기시설, 냉·난방 시설은 설치되며, 승강기는 서측과 북측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될 예정입니다.
■ 상가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별도로 수분양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 천정에 공용시설물(덕트, 배관, 전선용트레이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전용면적은 같으나, 공용면적 소수점 넷째짜리가 다소 상이하여 계약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분양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가 각 호실 칸막이벽은 서로 확장이 가능한 경량칸막이로 되어있으며, 구조 특성상 호실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호실별 천정고는 3.0~4.0M 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여건 및 시공오차에 의해 일부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105호, 204호 측면에 지하주차장과 상가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배치되어 있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오염 등이 발

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120호, 211호, 212호 인근에 지상1층과 지상3층(상가동과 주거동)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주택 입주민과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간 관리·이용제한 등의 이유로 엘리베이터의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
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코어(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휀룸 등 설비 시설이 위치한 지점과 인접한 호실은 사용에 따른 
소음, 진동 및 오염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상가 분양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5)�분양보증에�관한�사항[본�상가는�주택도시보증공사�주식회사의�분양보증을�득함]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19-101-0002200호 \ 4,775,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일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범위, 보증제외 대상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

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
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

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

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

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

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

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

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

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

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
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
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
증채권자로 봅니다. 

7. 기타사항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아이에스동서(주) 아이에스동서(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법인등록번호 110111-0208383 110111-0208383

분양문의   분양사무실 053-752-9600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상가 분양사무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스퀘어 공급공고


